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The Case Study on the Role of Institutional Logic in Institutional Change

: Focusing 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김 서 용* ･ 김 선 희**

Kim, Seo-Yong ･ Kim, Sun-Hee

❙ 목 차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고찰

Ⅲ. 본 연구의 분석틀

Ⅳ. 지방공기업평가제도 변화의 제도적 논리 분석

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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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실증하는데 있다. 최근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 내에 

존재하는 내생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적 논리를 활용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

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논리를 적용하여 지방공

기업 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상위의 제도인 정권 이념과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

도, 지방공기업제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상위제도에 존재하는 효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 지향 등의 상충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논리

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상위제도에 공존하는 제도적 논리간 상충과 양립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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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하위제도인 평가제도에서는 상위제도의 논리를 반영하여 변

화하였다. 상위제도와 평가제도 내부에 내재하는 지배적 논리인 통제와 효율성이 우세하여 평가

에서 피평가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제도적 논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role of institutional logic in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cas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evaluation. Recently, in order to explain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has been focused on the endogenous causes that exist within 

the system itself, and the study using institutional logic is also applicable. 

Institutional logic refers to the social organization and historical patterning of 

practices, values, beliefs and rules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changes in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by applying the 

institutional logic. As a result,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changing to reflect the change of the governmental 

ideology, public institution reform, local autonomy system and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The local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was influenced 

by the complex institutional logic of efficiency, control,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n the higher system. Institutional changes were made to harmonize 

the conflicts and compatibility between the coexisting institutional logics. In 

particular, the system was evolving in the direction of suppressing the 

autonomy of the evaluator in the evaluation due to the prevailing control and 

efficiency.

□ Keywords: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Institutional Logic,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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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을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 실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현실

적인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중요성과 평가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공

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특정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성되며, 그 운영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

공복리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

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강재규, 2012). 지방공기업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 7개, 1975년 46개, 1980년 59개, 1985년 104개, 1990년 

181개, 1995년 237개, 2000년 306개, 2005년 383개로 팽창하였으며,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404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공기업경영평가의 일환으로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공기업경영평가는 공기업이 연차별로 달성한 경영실적과 성과를 평가하

여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과정

(feed back)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인섭, 2011). 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 공기업 경영평가는 정부와 자치단체 및 시민 등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성이나 투명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둘째, 관리

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경우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관리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한 지원체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한인섭, 2011). 

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과 평가제도가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제도의 역사적 전개를 

기술하고 있다(김판석, 2007; 남창우･김현욱. 2010, 한인섭, 2011; 김철, 2017, 백승천, 

2018). 보다 분석적 연구로는 메타평가를 활용한 연구(김인자･전진석, 2009; 라휘문･최돈묵, 

2010), 경로의존성에 초점을 둔 연구(신용덕, 2015),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비교분석(한인섭, 2016) 등을 들 수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중앙-지

방간 구조적 관계를 반영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연구들은 지방공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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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의 근원과 타 제도와의 관련성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제도변화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제도적 논리

(institutional logic)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

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제도주의 조직론 분야에 적

용된 제도적 논리 관련 연구들은 DiMaggio and Powell(1983), Friedland and Alford(1991), 

Thornton and Ocasio(1999) 이후 조직현상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최근에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Thornton and Ocasio, 2008; Dunn and Jones, 2010; Grenwood et al, 

2010; Suddaby, 2010; Keller and Loewenstein, 2011; Loewenstein, Ocasio and Jones, 

2012; Klein, 2013;, Bromley and Meyer, 2015; Komporozos-Athanasiou, 2015; Shaw 

et al, 2017; Ren et al, 2017; Weisenfeld, et al, 2018). 국내 연구로는 사회학 분야에서 사

회복지학과의 확산 사례를 분석한 김태영(2012)과 인적자원관리 분야에 적용한 김영신(2018)이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융합패러다임 전환에 적용한 장용석･조희진(2013), 주민참

여 제도화 사례분석을 시도한 정명은･장용석(2013),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정

명은･안민우(2016)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를 제도적 논리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최근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 내에 존재하는 내생적 원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

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

도적 논리를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한다. 지방공기업 

평가제도는 정권의 국정이념 및 공공기관 개혁정책, 지방공기업법의 변화라는 사회적 구성과 

역사적 패턴화의 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평가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차원

에서 이념, 정책, 법의 사회적 구성에서 제도적 논리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지방공

기업 및 평가제도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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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제도주의 조직론과 제도적 논리

Selznick(1949)의 영향에 근거한 제도주의 조직론은 조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등장과, 확

산,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신제도주의 가운데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류된다. Meyer & 

Rowan(1977), DiMaggio and Powell(1983)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제도주

의 조직론에서 핵심적 논의는 조직이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이 처한 제도적 환경을 지

배적하고 있는 제도적 압력에 조직이 조응하고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얻는다는 것이

다. 효율성 및 효과성이라는 지배적인 조직화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

라, 제도적(강제적･규범적･모방적) 압력에 의해 조직들이 유사한 경향을 띠게 된다는 동형화

(isomorphism) 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 

초기 제도주의 조직론이 제도적 동형화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 간 유사성에 연구초점을 두

었던 반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조직들이 제도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환경을 전략적

으로 관리한다는 접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DiMaggio, 1988; Oliver, 1991). 특히, 

Friedland and Alford(1991)과 Thornton and Ocasio(1999) 이후 조직 현상에 제도적 논

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제도적 선도조직(institutional entrepreneur)과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gency)에 관심을 둔 연구가 다수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제도적 환경에 

의한 결과로서 확산 및 성과에 대한 계량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적 과정 제도적 

논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Wooten and Hoffman, 2008; Suddaby, 2010). 이들 

연구에서는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들이 어떠한 이야기와 의미를 공유하고 그 의미 체계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Thornton & Ocasio(2008), Dunn & 

Jones(2010), Grenwood et al. (2010), Suddaby(2010), Keller & Loewenstein(2011), 

Loewenstein et al.(2012), Klein(2013) 등은 제도주의 조직론의 원형에 해당되는 조직장

(organizational field)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제도적 논리의 변화와 공존을 관찰하

고 분석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제도적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미를 부여

받는 행위자(constructed actor)의 등장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eyer, 

2000; Meyer and Jepperson, 2000; Meyer, 2010; Bromley and Meyer, 2015; 정명

은･안민우, 2016: 39-40).

제도주의 조직론이 상정하는 행위자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자와는 달리, 조

직을 합리적이고 비교적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기이해관계와 조직 내부의 원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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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하는 ‘real actor’로 상정한다(Meyer and Jepperson, 2000: 101-102; Meyer, 

2010: 3-5; Bromley and Meyer, 2015: 18-22). Thronton et al(2012)는 제도적 혁신가

(institutional entrepreneurs)를 변화를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질서를 제

도적 논리와 결합시키는 주체로 상정한다. Weisenfeld et al(2018)은 제도적 논리의 변화 주

체로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행위자의 특성을 제도적 혁신가와 수용자(adopters)로 구

분하였다. 제도적 혁신가와 수용자가 제도적 논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히 수용자가 제도적 논리를 채택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에 주목한다.

제도적 논리는 개인이나 조직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 신념, 규율체계

를 의미한다. Thornton and Ocasio(1999)에 따르면, 제도적 논리는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의

미를 만들어 내고 시간과 공간을 조직화하며 물질적 실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정,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Thornton 

and Ocasio(2008)는 제도적 논리를 정의할 때 조직들 간에 신념, 가치, 규범 등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게 하는 논리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 논리는 강압적 또는 규칙

적인 논리체계를 포함하며, 가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보다 문화적, 비공

식적인 논리들까지 포함한다. 제도적 논리는 조직장이나 조직군, 개별 조직의 논리들을 제약

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정명은･안민우, 2016). 제도적 논리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도적 배열과 제도들간 우선 순위들이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제도적 논리는 이러한 동형화 

뿐만 아니라 다양화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며, 조직 정체성의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제도

의 변화도 같이 설명할수 있다.

2. 제도적 논리와 제도변화

제도적 논리는 사회적 공유차원의 가정과 가치들로, 인지적 프레임 및 정당성 측정의 기준

이 되기도 한다. 초기의 제도적 논리에 연구들은 지배적인 단일 논리를 찾는 것이었다면, 최

근에는 다원적 제도적 논리의 내적 상호작용에 의한 제도의 복합성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Ren, 2017: 4). 구조와 행위의 연계 및 동형화의 한계로 인해 제도적 논리 연구들

은 제도들 내의 공존과 상충성에 주목한 제도적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조직들은 조직이 가진 고유 기능과 연계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조직장 내에 지배적으로 공

유되고 있는 의미, 문화, 규범 등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 결과

적으로 조직의 생존과 성공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의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외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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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제도를 수용하는 부정합화(decoupling) 전략을 취하게 된다(Meyer and Rowan, 

1977). 정당성은 제도주의 조직론에 있어 핵심개념으로, Scott(1995)는 제도적 논리가 거시

적 개념화 되어 있는데 반해, 정당성은 미시적 개인들의 인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Suchman(1995)는 정당성을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 가치, 신념에 

부합하는 사회 시스템의 총체로 설명한다. Bruton et al. (2010)은 정당성의 획득이 제도적 

환경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며, 정당성이 관계적이고 제도적 전략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Spilker and Koubi(2016)은 복합적 제도의 진화가 정당성을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제도로

의 적응, 선택, 창출의 기회의 형태로 복합적 제도의 진화가 이루어짐을 설명한다. Ren et 

al.(2017)에서는 제도적 논리가 조직과 제도의 정당성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제도적 논리 관점은 초기 제도주의이론을 수용하면서 조직화의 원칙을 결정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의 개념을 보완하며 확장하고 있다. 특히 조직장 혹은 산업영역에서 조직의 활동방식을 

지배하던 제도적 논리가 새로운 논리의 출현과 전환 및 상충하거나 경쟁하는 제도적 논리의 공

존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고 있다(김영수, 2008). 제

도적 논리를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적 논리의 변화와 공존과 관련해 다양한 조직군과 조

직의 장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Dobbin and Dowd(2000)는 철도독

과점 규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Ruef and Scott(1998), Suddaby and 

Greenwood(2005) 연구는 회계법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Lounsbury(2002, 2007)의 연구는 

뮤추얼 펀드 산업, Thornton(2002)의 연구는 출판계에서의 편집 전문가 논리와 시장 논리의 

등장, Jones and Livne-Tarandach(2008)의 연구와 Jones and Livne-Tarandach and 

Balachandra(2010)의 연구는 건축 분야에서 존재하는 관료적 논리, 전문성 논리, 경영적 논

리의 등장과 공존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정명은･안민우, 2016). Green et al..(2008)의 연

구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와 관련해서 조직장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의 제도적 논리가 경쟁하

는 것을 보여주며 여기에 사용된 수사적 표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기업이사회 인터뷰와 문

헌조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unnand & Jones(2010)는 의학 교육에서 간호와 

과학의 논리의 등장과 공존에 대해 분석하였다(정명은･안민우 재인용, 2016: 43).

제도적 논리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환경과 논리(logic)에 의해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장(field)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행위자(actor)들이 영향을 주고 받았는

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Currie & Guah, 2007; Klein, 2015; Komporozos-

Athanasiou & Fotaki, 2015; Shaw et al., 2017). 제도적 논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요인 

중 하나로 Thornton and Ocasio(2008)는 사건의 주기를 제시하였고, Chandler(2014)에

서는 새로운 직위 도입과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였다. De Clercq and Voronov(2011)은 지

속가능성 지향의 논리가 사회 환경적 개선을 위해 기여함을 보여준다. Marquis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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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에 시장 논리와 공동체 논리가 공존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정책이 변화되어 왔

음을 분석하였다. Vickers et al(2017)은 다양한 부문간 다양한 행위자들과 다층적 논리의 

상호 결합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조합으로 사회혁신을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도적 논리를 활용한 사례분석 논문들은 대체로 시장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이다. Politt and Bouckaert(2011)에서는 의료보장 영역에서 정부가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Thornton and Ocasio(1999)와 Reihlen and Wenzlaff(2014)

는 고등교육정책이 전문가 지배에서 시장지향적 관리적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Thronton et al(2012)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적 논리의 적용대상으로 가

족, 공동체, 종교, 국가, 시장, 전문성, 연합으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시장의 논리가 점점 우

세해짐을 주장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다

양한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지방공기업평가제도 개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지

방공기업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 시행령 68조 근거하고 있다. 

제7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2019). 경영평가에는 지

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와 업무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기업 평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이다. 2018년 평가대상은 241개 공기업(공

사 59, 공단 87, 하수도 95)으로, 광역공기업 54개(공사 34, 공단 13, 하수도 7), 기초공기업 

187개(공사 25, 공단 74, 하수도 88)로 구성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초상하수도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이루어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는 

146개 지방공사, 7개 광역하수도, 공단 등 15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특정한 지방

공기업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88개의 하수도사업은 8개로 이

에 대해서는 도 발전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였다. 경영평가 초기에서는 민간기관이 참

여하는 경우도 있어 평가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으며, 현재는 공기업평가원과 광역 연구원으로 

평가주체가 단순화되었다. 지방공기업 평가체계는 행정안전부가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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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하고, 도(道)는 기초 하수도를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한다. 평가시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되는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

월 이내에 완료하며, 평가내용은 1)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2) 경영목표달성도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 경영평가 결과 조치와 관련해 평가등급 부여(가∼마)되며, 평가급 차등지급(0~200%)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나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여타의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경영평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68

조 근거하고 있다. 제7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

칙에 대해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

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8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구성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리더십/전략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 략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성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책임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

정책준수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자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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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 연구의 분석틀

제도적 변화에 대한 제도적 논리 분석에서 핵심은 첫째, 제도변화에서 제도 자체 내에서의 

내생적 변화가 강조된다. 특정한 제도의 변화는 외생적인 것이 아닌 유사한 제도나 상위 제도

의 영향을 받아 제도변화가 발생한다. 둘째, 제도변화의 핵심동력은 제도내 존재하는 제도적 

논리에 있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가치, 신념 및 규

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제도적 논리는 지배적 메타프레임으로

서 전반적인 제도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한다. 셋째, 제도적 논리는 단수가 아니며 복수이

며, 이들의 관계는 양립적이면서 상충적이다. 특히 상충적 논리는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원동

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이념, 공공기관개혁, 지방자치제도 내에 존재하는 효율성/통

제, 분권/자율성이라는 제도적 논리가 지방공기업제도와 평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환경, 제도적 논리, 제도적 논리의 정당화와 환류, 제도와 정책의 변

화간 연쇄적 관계에 주목한다. 이들 관계에서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제도적 논리가 중충적(multi-layer)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중층적으로 구성된 제도

적 논리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수준에서 정권이념, 공공기관 개혁, 지

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 제도가 존재하며, 하위수준에 지방공기업평가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을 상정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논리의 중층성은 제도간의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고 있다. 제

도적 환경으로서 정권교체에 따른 이념은 제도변화인 공공기관개혁 정책이나 지방자자제도를 

제도 제약하며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다시 지방공기업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거시적 제도는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제도적 논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제도적 논리는 

역사적 시간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며 변화한다. 제도적 논리는 논리적 상충과 제

도적 양립이라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상충과 양립이 존재하는 모순을 보인다. 제도

적 논리의 상충과 양립이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가 약화시키며 제도의 변화와 지속을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제도적 논리로서 효

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이라는 두 논리에 주목한다. 효율성/통제, 분권/자율성은 상호양

립적이면서도 상충적이다. 국정이념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정권의 등장은 개혁을 통해 효율

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자율성을 존재해야 한다. 공공기관개혁 과정에서 핵

심은 성과관리를 통한 통제와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이를 강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제도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

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성이 지배적 논리로 강조되지만, 지방자치로 인한 낭비적 요소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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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앙정부의 통제를 요구한다. 이러한 제도적 논리들은 상충적이지만 양립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지배적 논리에서 특정논리의 우위와 열위는 시대적 맥락과 환경변화에 의존적이다. 

셋째, 국정이념,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내 제도적 논리가 지방공기업 제도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상위수준에서 제도의 양립과 상충과정에서도 지배적인 논리(dominant 

logic)가 존재하며, 이는 하위수준의 제도적 논리에 반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배적 논리

가 전적으로 하위제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위제도내에도 자체적인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자체내의 제도적 논리로서 효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의 논리가 존재하며 이는 상위제도로부터 오는 제도적 논리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정당

화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평가제도가 가지는 성과관리적 요소로부터 오는 

효율성과 통제의 논리가 상위제도의 분권과 자율성의 논리와 충돌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

은 충돌과정에서 특정한 제도적 논리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로 부정적, 긍정적 환류되어 기

존 제도적 논리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적 논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제도적 논리를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틀



148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118호)

Ⅳ. 지방공기업평가제도 변화의 제도적 논리 분석

1. 제도적 환경

1) 정권별 국정이념, 공공기관 개혁의 변화와 논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변화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권별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긴밀한 관련을 맺

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제도이다. 정권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정

책의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평가제도는 1972년 박정희 정부부터 도입되었다. 1984년 공공기관투자관리기본

법 제정을 통해 공기업 운영에 있어 기존과 같은 사전통제 방식을 지양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사후 성과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승인을 받던 인사･예산 등과 관련된 승인제를 폐지하였

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이사회를 정부 당연직 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해 

운영했고, 사장과 별도로 이사장 제도를 도입했다(기획예산처, 2007).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된 김대중 정부에서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구현을 위

해 신공공관리에 기반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인력감축, 공기업민영화, 자회사 

정리, 방만경영 쇄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 직위제, 성과연

봉･상여금제, 성과주의, 복식부기, 예산절약인센티브 등의 도임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혁신하

며, 전자정부 구현, 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기획예산처, 

2002).1) 특히 1999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 만족도 평가가 진행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

표는 2000년에는 종합경영부문, 관리효율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2001년에는 종합경영, 경

영관리부문(인적자원관리, 재무 및 예산관리, 기타 경영관리)으로 체계화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의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서 공

1) 법적으로는 1997년 8월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고, 1997년 12월 IMF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은 확대하되 사장추천위원회. 사장경영계약, 사장평가제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신설했다. 2004년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관장 공모, 고객만족도조사 도입 등 산하기관 적정관리
를 위한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김판석, 2007).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의 이원적 관리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기관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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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운영에서 고객만족경영(고객서비스 이행표준, 투명･윤리경영(예: 알리오 시스템), 자

율･책임경영(윤리헌장 및 직무청렴계약제)의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 공공기관 

혁신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2006년에 혁신 평가제도로 발전시켰다(라영재 외, 2018). 조직적

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정부혁신본부, 기획예산처의 공공혁신본부 등이 중심이 되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고객중심 경영 추진, ’04년도에 정수산하기관관리법 제정, 정부산하기관평가에도 

고객만족도 조사 도입 및 사회적 책임과 공헌 지표 추가 등이 대표적인 변화이다. 사회적 약

자 계층(여성, 장애인)에 대한 채용 확대, 장애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제가 

도입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기존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준정부기관까

지 경영평가가 확대되어 강화되는 시기이다(라영재･윤태범, 2013).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경영평가로 통합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였으며, 공기업선진화라는 틀에서 공기업 

정책이 이루어졌다. 선진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정원감축, 경쟁

도입, 자산매각, 운영시스템-성과관리시스템 강화, 조직효율화 등이다. 민간기업-공공기관간 

보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가 포함되었다. 노조 관련 현

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공시를 강화(공시주기단축, 수시공시)하고, 공시항목도 추가하였

다.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평가지표에 포함된 것은 2008

년도부터이며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평가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도 평가부터는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와 단협내용의 합리성 및 개선노력 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2). 노

사관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 에 근거하여 2010년 3월 선진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부진시에는 특

별감사 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제조치를 취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영평가지표 측면에서 2008년 평가지표는 경영평가지표에 인건비 절감, 보수의 적정성,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기능별 구성에서 경영과정별로 개편하여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에 따라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의 3개 부문

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윤태범 등, 2010).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2009년 평가에서 부터 ① 

리더십･전략, ② 경영시스템, ③ 경영성과의 평가지표 체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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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2013년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

의･의견을 거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상시모니

터링과 기능점검, 부채관리, 국민 맞춤형 서비스제공),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자율경영기반 

구축, 책임경영 제도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가 3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법 차별화,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간소화, 기관장 평가의 기관평가 통합 등 평가시스템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채용에서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 도입이 이루어졌고, 공공

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졌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에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본 방안에는 경영평가 일원화, 경영평가 컨설팅 및 경영진단 등 환류 강화, 지방공기업 유형별 

평가지표 재설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2015년 경영평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부채관리와 지방공기업의 유

동성 제고를 위한 단기 채무의 지급능력 지표 신설(당좌비율, 2점) 및 부채비율 목표를 강화하

였다.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표에 반영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의 3대 기본방향으로 공공성 강화(고유업무의 공공성 제

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혁신), 경제패러다임 전환(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경제선도, 혁

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구축), 국민신뢰회복(윤리경영 강화, 국민의 참여, 협력 확대) 

등을 설정하였다(기획재정부, 2018).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제시하고 있다. ‘2017

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하고, 2017년 12월 기재부

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토론회를 거쳐 완성됐다. 개편 방향은 1) 사회적 가치 실현, 2) 자율･혁

신 기반 맞춤형 평가, 3) 참여･개방･소통, 4) 책임･윤리경영으로 구분된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적게는 40점 

많게는 63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평가에서도 2018년 평가에서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지표가 도입되었으

며, 일자리 확대(일자리창출,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책임(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

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로 구성되며, 18점

에서 35점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정권별 공공기관의 개혁은 정권이 직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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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로 인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공공관리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력감축, 공기업민영화, 자

회사 정리, 방만경영 쇄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 직위제, 성

과연봉･상여금제, 성과주의, 복식부기, 예산절약인센티브 등이 이루어졌으며, 평가에서는 경

영효율화 등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이념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운영에서 고객만족경영(고객서비

스 이행표준, 투명･윤리경영(예: 알리오 시스템), 자율･책임경영(윤리헌장 및 직무청렴계약제)

의 3대 전략이 추진되었으며 ‘04년도에 공기업 외에 정부산하기관평가에도 고객만족도 조사

를 도입,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대한 평가내용이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였으며,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정원감축, 경쟁도입, 자산매각, 운영시스템-성과관리시스템 강화, 조직

효율화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경영평가지표에 인건비 절감, 보수의 적정성, 노사관계 선

진화 등이 반영되고,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① 리더십･전략, ② 경영시스템, ③ 경영성과의 

평가지표 등의 성과중심적 지표체계가 도입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장주의적 보수주의에 기반하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는 부채관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국정기조로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

관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

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집권 정부의 국정이념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전략과 운영, 이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자치 제도변화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이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 이념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한에 대하여 지역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해서만 실현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정세욱, 2000: 229). 김대중 정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이 초점이었다. 이를 위해 3,802개 사무가 발굴되었으나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전체 대비 

약 6%에 불과하고, 1,090개 이양확정 사무 대비 약 22%에 불과하다(윤태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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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지방분권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상시적 기구로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담

당하였다. 성과측면에서 볼 때 지방이양추진에서 2007년 12월말 기준 5,948개의 사무를 심

의하여 1,514개의 사무에 대한 이양을 확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211개의 사무이양을 완료

하였다(행정자치부, 2008: 413). 균형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양여금이 폐지되었으며, 교

부세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운영에 기

반한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이 방식으로 관리하고 그 결

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단체위임사

무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위임사무로 일원화하려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기관위임사

무 폐지노력은 중단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도하

였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련기관의 반

대에 따라 성공하지 못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시･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중심의 ｢자치경찰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폐기되었으며, 자치입법

권 확대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되

었으나 논란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실패하였다(윤태범, 2015).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6월 30일 1단계의 3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여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을 이관하였고, 총 208명의 인력(국

도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 식의약품 101명) 및 3,969억원의 예산을 지방으로 이관 조치

하였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2). 재정측면에서는 2010년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되었다. 반면 지방통제차원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

어졌으나 관련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아울러 2012년 12월 현재 

총 1,587개의 사무에 대해 이양을 확정하였으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516개로 약 32.5%에 불과하였다(윤태범, 2015).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

의 범위를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으며,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이양확정사무(미이양완료된 사무)에 중점을 두고, 자치사무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자 하

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와 관련하여, 교

육감 직선제 폐지, 지방재정확충을 추진하였다(윤태범, 2015).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중앙권한의 획기

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지자체 자치역량, 풀뿌리 주민자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등을 5대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중앙-지방간 권한배분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사무를 명확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153

하게 구분하고, 기능중심으로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며,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 차원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늘리고, 지방세 분배에서 수도

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 자치단체 자치역량을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탄력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를 개선하여 풀뿌

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지방공기업 제도의 변화

제도의 형성기에 제정된 지방공기업법(1969년)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 재무, 경영의 기준을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중 수도, 공업용수도, 궤

도, 자동차운송사업 및 가스, 유료주거장, 지방택지조성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지방공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정창훈, 2015). 예산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

기 위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는 경우 업무량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에 상당

하는 금액을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회전기금을 설치하였다. 

1980년 개정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청소위생사업, 지방도로사업, 주택사업, 의료사

업과 매장 및 묘지사업, 하수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공사는 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사는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 ｢지방공기업법｣ 1차 개정을 통해 간접경영방식(지방공사, 지방공

단)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1991년 개정에서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경

우 행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조직상 특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속기관 및 지방공사 등

을 설치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법제처, 1991).

1994년 개정에서는 지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의 종류를 추

가하였으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도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의 자본금 등

을 출자･출연하여 지자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설

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반면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법제처, 1994).

1996년 개정에서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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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지방공사 및 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였으며,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임면

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방공사의 사장 임면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 소규모의 사채 또는 공단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

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며,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급여 및 퇴직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법제처 1996). 

1999년의 제5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립승인권과 사장임명권 권한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재무 자율성을 위해 예비비 확보기준(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을 삭제하고, 여유금 예탁시 단체장 승인을 폐지하였다. 다만 재정적 기초강화를 위해 이익적

립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

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

기업에 대해서 임원해임･조직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78조의2)(법제처, 1999).

2002년 개정에서는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

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정하고, 부실경영이 이루어질 경우 

단체장이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의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사 사장 임

명과 관련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대(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하고, 공기업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발생근거와 매입대상을 정하였다.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편성치침 작성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지방공사의 출자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 외에 다

른 법인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처, 2004). 

2005년 개정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채비율･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사채를 지방공사

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2) 

2006년 개정에서는 법률적으로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 규정만 존재하고, 관리자인 사장 개

인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장에 대한 평가제도가 부실하다는 

2) 2005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타법개정으로 
두 번의 개정이 이루어져, 총 세 번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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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성과계약

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경영성과의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연

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 외에 업무성과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법제처, 2006).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2009년 개정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기업을 설립한 경우에 견제수단이 없어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부실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장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

원회의 추천과정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사장･이사 및 감사 등의 경우 경영성과, 직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 공정성을 높이

고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였다(법제처, 2009).

2011년 개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정창훈, 2015).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개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그 설립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지방

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 투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였다. 지방공사

의 이익금와 관련해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

였다.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과 관련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법제처, 2013).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출자･출연 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

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수정

이 이루어졌다(법제처, 2014).

2015년 개정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

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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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에 대한 공통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한 후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이 공

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도록 하였다(법제처, 2015). 

2016년 개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

으며,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및 그 결정 등에 참여한 자 등을 기

록･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

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울러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부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

이 없어 회생이 어려우며,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해산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처, 2016).

지방공기업 법제도 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지방공기업제

도의 전반적인 변화에서 핵심적인 경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이후 ‘지방자

치의 본격화’에 따라 공기업의 자율권의 확대라는 흐름이 존재한다.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독립채산제와 수입의 직접비 사용(‘69년), 공기업 수행사업의 확대(’80년), 서울시 특례규정

(‘91년),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확대 및 공기업 설립 지자체 확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지사 또

는 출장소 설치권한 이양(’96년), 공기업설립승인권, 사장임명권 이양(‘99년),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 확대(’02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사채 발행 승인권 폐지(‘05년)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자치권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와 통제강화

의 흐름이 존재한다.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평가 실시(94년), 이익적

립금 규정, 경영진단 실시 및 지방공기업 임원해임, 조직개편 등의 조치권, 출자법인 채무 보

증한도 설정, 지방공사 임명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99년), 경영성과계약제(’06),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 강화, 이사 및 감사의 추천제 도입, 직무실적을 반영한 연임제, 지방공기업정책

위원회 설치(‘09년), 지방공사, 공단 설립시 안행부 협의 및 설치절차 강화, 공사 출자, 투자

시 의회의결 의무화, 뇌물수수 처벌대상 확대(’13년), 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의

무화, 경영개선 미이행시 해임권 신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공통기준련, 임직원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지방공사 채무보증 제도 제한(‘15년), 타당성 검토 기관 지정･고시, 사업실명제, 

행자부 장관의 부실공기업 해산요구권(’06)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는 자율권의 확대와 책임성의 확보라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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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제도변화에 있어 지속과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두 가치의 충돌상황을 볼 때 최근에는 자치권 확대보다는 책임성 확보가 더 지배적 흐름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지방공기업제도의 시기 구분 및 각 시기별 특징

자료: 신열(2006), 정창훈(2015)을 재구성 

민선 자치단체장 직선 이전
(1964-1996)

민선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1997- 현재)

태동기
(1964-1979)

분화기
(1980- 1996)

정착기
(1997-2007)

도약기
(2008-2016)

조정기
(2017-현재)

해당 법 
제･개정

법 제정(1969) 1차-4차 개정 5차-14차 개정 15-24차 개정 25-26차 개정

정권별 구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핵심어 -조직설립 -조직성장 -분권화 -통제(구조) -통제(이념)

지방공기업
구조 변화

- 직영기업만 
운영

- 지방공기업 
특례규정

- 직영기업 외 
공사･공단 법인 
허용

- 설립과 인사원 
위임

- 출자･출연
기관을 지방
공기업법에서 
별도로 분리

-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 윤리투명성 강화

자율성 확대

- 공기업 회계는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

- 증가수입 
직접시 사용

- 지방사채 발행, 
차관 가능

- 서울시 
특례규정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권한 위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립승인권과 
사장임명권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대(체육시설
업 및 
관광사업)

- 출자범위 확대

책임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진단(99년)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지방공기
업정책위원회

-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 설정

- 지방공사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

주요 Issue
지방공기업
체계확립

사업영역확대 및
형태분화

경영체계 확립
지방공기업 부채

해소 및
경영정상화

사회적 가치

공익성･
기업성 관계

공익성>기업성 공익성>기업성 공익성<기업성 공익성<기업성 공익성<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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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화

1) 도입기(1993-1998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내무부 직제상 196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기업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도입기인 1993-1999

년 이전에는 1991년 지방직영기업(공영개발사업(11개), 개발공사(1개)에 대해 내무부 의뢰 

하에 ‘한국지방공제회’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모법인 지방공기업 제3차 개정(1992.12.8.)

이 이루어진 후 1995년 3월에는 행정자치부훈령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이 제정되면

서 본격화되었다.3) 이 훈령은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2008년 6월

5일에 폐지될 때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김종희, 2007). 지방

공기업평가원의 전신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를 실시하였고, 1994년부터는 하수도사업과 기타공사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대

상 기관수를 살펴보면, 1992년에는 25개, 1993년에 24개, 1994년에 53개, 1995년에 30개, 

1996년에 4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입기 경영평가제도의 특징은 첫째, 경영평가지표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영평가라기보다는 경영진단의 성격을 보였다. 둘째, 개별 지방공기

업이 평가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의뢰한 공기업의 사업영역과 경영

여건에 맞게 선정되었다. 셋째, 경영평가를 의뢰한 지방공기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

에 상대평가는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경영평가가 자율성을 가진 이유는 내무부장관이 지방공

3) 본 규정은 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제3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계의 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연구원, 공인
회계사,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제4조), ③ 경영평가는 매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내무부장관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평가지침을 익년 2월 말까지 작성･시달(제5조), 
④ 경영평가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경영지도법인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위탁평가로 구분(제6조 제1항, 제2항)하였다(백승천, 2018). ⑤ 내무부장관은 동종 공기업을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일관성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정밀진단과 대책강
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지도법인에 일괄 위탁평가 가능(제6조 제3항)하도록 하였다(백승천, 2018), 
⑥ 경영평가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기업의 관리자 또는 공사･공단
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요청 가능(제6조 제5항), ⑦ 경영평가결과 부실기업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해임 징계처분을, 우수기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포상･인사 상 특전 또는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가능(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백승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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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립승인권과 지방공기업 사장 임면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공기업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백승천, 2018).

도입기의 특징은 명확한 제도적 논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평가 제도

가 정권의 이념, 공공기관개혁, 지방자치제도의 논리적 연계성이 약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성장기(1999-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지방자치 권력구조의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화가 나타났

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직선제 시행 이후 1996년 12월 30일 ｢지방공기업법｣ 4차 개정

으로 이를 반영한 많은 분권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 제5차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경

영평가제도가 대폭적으로 변화되었다. 1999년의 제5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립승인권과 사장임명권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전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강화

되었다. 한인섭(2011)은 1999년에 지방공기업법의 관리방식이 ‘사전적 통제방식’에서 ‘사후

적 통제방식’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영평가에 관한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다(백

승천, 2018). 1999년 경영평가점수를 토대로 5개 평가등급을 부여 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성

과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기관과 평가위원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였다.

성장기 경영평가의 주요특징으로는 첫째. 동종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일관

성있게 평가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2000년부터 기존 절대평가방식에서 상대평가방식

으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원활한 상대평가를 위해서 평가지표 체계를 책임경영･경영관리･사

업운영･고객만족 등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하고 모두 공기업에 적용하였다. 둘째, 성과급제

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평가등급 결정방법을 심의하고 

통보하였다. 공사공단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가’, ‘나’, ‘다’, ‘라’, ‘마’ 등 5개 평가등

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지표별 등급

체계를 9등급으로 확대하고 각 등급별 분포비율을 강제로 배분하였다. 넷째, 정량지표에서 목

표달성뿐만 아니라 전년도 개선지표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

진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체계 개선에 관해 지방공기업의 의견수렴 절

차를 정례화하였다(백승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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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경영평가점수에 반영하였으며, 정량지표 평가 시 ‘전

년 대비 개선도’를 20% 비중으로 평가하였다. 기재부의 공공기관평가에서 도입되었던 고객만

족도 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고객만족도 제도는 배점에서 연도별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2001년 5점, 2003년 4점, 2005년 7점, 2006년 9점, 2008년 25점, 2009년 15점, 

2010년 10점, 2014년 직영기업/시설공단 고객만족도 점수를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였

다. 고객만족도의 비율이 ‘08년까지 확대되다가 감소하였다. 

평가제도의 변화를 볼 때 평가위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2002년 전년도 

평가위원을 1/3 이상 교체하였으며, 2005년에는 평가위원의 2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3년 연속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

였다.4) 

이와 같은 미시적 변화들은 거시적 제도논리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IMF

라는 경제위기에 따른 작은 정부를 국정이념으로 하여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에서 공기업민영화, 공기업자사 정리 등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지방채발행 승인강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로, 지방공기업제도에서는 지방

공기업평가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효율성과 통제의 논리는 지방공기업평제도에

서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제 강화, 상대평가제 도입 등으로 구현된다. 반면, 상대적

으로 분권과 자율성의 논리도 존재하였는데 공공기관개혁에서는 운영시스템 혁신,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공기업제도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승인권과 사장

임명권의 지방자단체 이양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권과 자율성은 공기업평가에서는 피평

가기관의 의견수렴 절차 정례화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는 분권형 선진국가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분권과 자율성이 보다 지배적 제

도논리로 채택된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에서 경영자율성 확대로 이어졌으며, 지방자치제도에

서 양여금 폐지, 교부세 개편, 1,211개 사무의 지방이양,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도입으

로 연계되었고, 지방공기업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

공기업평가제도는 평가주체의 이원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반면 효율과 

통제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되었고,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

방재정공시제도 도입,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공기업에서 경영성과계

약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경영평가에서 혁신평가를 

10% 반영하고 사장평가에서는 20%를 반영하여 통제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12년 평가위원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2014년 학계 또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평가유형별 로 5~10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였고,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평가에서
는 집단평정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사전평가, 현장평가, 집단평정 등이 평가서식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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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기(2008-2015년)

2008년부터 지방공기업 평가주체가 이원화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공기업을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공기업에 대해

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기초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평가하였다5). 또

한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혁신평가’를 경영평가에 통합하였다. 

서류평가 위주로 진행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영실적보고서 확인절차를 실시

하였다. 경영수준에 따라 ‘우수’, ‘정상’, ‘부진’의 3단계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허위･오류자료 

제출 시 해당 점수를 미부여하거나 ‘부진’등급을 부여하고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외

하였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심층진단기능을 강화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부진’으로 처리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확인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 제

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평가에서는 경영체계(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10점), 사업성과(55점-60점), 

정책준수(10점), 고객만족(20점-25점) 등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되었다. 2009년에서부터는 ① 

리더십･전략, ② 경영시스템, ③ 경영성과, ④ 정책준수 4개 대분류지표로 구성하였고, 2013

년부터 공기업 정책준수 지표를 ‘경영성과’에서 분리하였다.

<표 3> 평가지표 체계

5)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49개 기초공기업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평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기초공기업(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하였다. 

2009년 지표체계 2017년 지표체계 2018년 지표 체계 2020년 지표 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Ⅰ.
리더십
/전략
(5-15)

리더십

경영층 리더십 Ⅰ.
리더십
/전략
(8-11)

리더십
Ⅰ. 

리더십/전략
(4-5)

리더십
Ⅰ. 

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전략
고객 및 

윤리경영
전략 경영시스템

전 략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Ⅱ.
경영

시스템
(30
-32)

경영효율화
Ⅱ. 

경영시스템
(10-24)

경영효율화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Ⅱ. 
경영

시스템
(30)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Ⅲ.

경영
성과
(49-5
5점)

주요사업성과
Ⅲ. 경영성과

(45-49)

주요사업
인사관리

경영효율성과
노사관리

경영효율성과
재무관리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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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2009년 ｢지방공기업법｣ 16차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

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2009년 

평가에서는 5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163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5개 시･도 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

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서울 24, 인천 5, 울산 1, 강원 15, 

충북 5, 전남 6)에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영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평가편

람’을 마련하고 교육실시가 이루어졌다. 기관이 제시하는 목표대비 실적보다는 과거실적이나 

추세치를 반영한 기준목표치에 따라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비리 등 도

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기업은 등급부여 시 별도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제

시한 평가지표와는 별도로 시･도가 20% 내에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

화하였다.

2010년에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가 삭감되고,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50개의 광역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평가원이 경영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기초공기업은 시･도연구원, 민간기관(서울

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인천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평가하였다. 2011년도에는 광역은 절

대평가, 기초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였다. ‘경영진단 2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최근 5년간 

2회 이상 경영진단대상이 된 기관은 법인청산 등 퇴출방안을 고려하였다(백승천, 2018). 

2012년 평가에서는 경영평가시기를 2~3개월 단축하여 적기환류를 강화하였다. 확인검증 

대상기업을 전년도 14개에서 39개로 확대하였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사장 및 임원의 경

우 ‘라’, ‘마’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 연봉을 동결(‘라’등급)

하거나 5~10% 삭감(‘마’등급)하도록 하였다. 2013년 경영평가가 1개월 더 단축되고, 3년 연

속 경영평가 참여자는 배제하였고,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의 당해연도 평균실적이 

아닌 지역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지표의 구성에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의 3개 분류지표에 정책준수를 추가하여 4대 분류지표체계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성과

Ⅲ.
경영
성과
(60)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Ⅳ. 사회적 
가치

(18-35)

일자리확대

Ⅲ. 사회적 
가치(35점)

일자리 확대
경영효율성과

경영지표

사회적 책임
기업정책준수

(10-12)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사회적 책임
Ⅳ.

정책준수
(5-15점)

Ⅴ.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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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채무 지급능력 측정지표를 신설하고, 부채비

율 목표를 강화했다. 2015년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부채감축, 과다복리

후생 등과 관련해 정상화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변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이념, 공공기관개혁, 지

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의 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성과 통제 논리가 강조되었다. 효율성과 통제의 논리를 볼 때 공공

기관개혁에서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교육감 직선

제 폐지, 지방재정 총체적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지방공기업 제도에서 공기업설립 타당성에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경영평가에서 적자가 발

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에서 배제하였으며, 경영진단 2진 아웃제도가 도입되고, 평가

등급이 하위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 임원연봉 동결, 삭감이 이루어졌다. 반면 분권과 자율성이 

측면의 논리도 존재하였는데, 공공기관개혁에서 복수노조 허용, 총인건비 예외인정,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기능이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에서는 사장평가지표의 자율적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효율성과 통제의 논리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는데, 공공기관개혁에서는 부

채관리, 방만경영 통제강화 등이,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지방공기업제

도에서는 공사, 공단 설립시 통제강화, 부실공기업 해산요구권 등의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지방

공기업평가제도에서는 평가권 환수를 통해 지방공기업 평가를 일원화하였다. 반면 분권과 자율성

의 논리로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자치사무비율 확대, 지방공

기업제도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지역별 목표설정평가가 이루어졌다.

4) 전환기(2016년-2019년 7월 현재)

2016년 평가권을 환수하여 기초자치단체 상･하수도 평가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 평가

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 연구기관들이 기초자치

단체가 설립한 186개 상･하수도를 평가하고, 나머지 145개 광역상･하수도, 공사, 공단은 지

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하여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을 근거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파악하고,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며 유형별 정확한 비교분석을 도모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성이 높은 복지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등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사

업수입이나 사업수지비율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018년 평가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간 균형을 위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리더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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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였고,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 점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 의견 반영 이외에 지역주

민이 직접 경영평가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30명, 지방공무원 15명, 지방공기업직원 60명이 경

영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성지표에 대한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격년평가제를 실시하고, 관광공사를 

분리하여 업무차이에 따른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방공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등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차년도 평가를 면제하여 평가부담을 완화시켰으며, 과

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가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와 등급을 소급 조정하고 이미 지급

된 평가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백승천, 2018).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념으로 공공성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분권과 자율성을 대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평가에서 자율･혁신 기반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지역주민의 경영평

가 참여, 2년 연속 최우수등급 기업관의 경영평가 면제 등의 제도변화가 있었다. 반면 효율성

과 통제차원에서 공기업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강화, 지방공기업제도에서는 윤리경영

지표 개발, 허위통합공시 제재강화 등이,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지표 강화, 실적

자료 오류시 불이익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표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특징

도입기
(1993-1998)

성장기
(1999-2007)

발전기
(2008-2016)

전환기
(2016-2019년 8월 

현재)

주체

- 자체평가-자치체장

- 위탁평가-경영지도법

인, 외부전문기관

- (원칙) 행정안전부 

장관

- (예외) 지자체

- 광역: 행정안전부 

장관

-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 행정안전부 장관

평가수행
기관

- 지방자치경영협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광역발전연구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 광역발전연구원

평가기관수
- 93년 24개

- 96년 41개

- 99년 74개

- 07년 188개

- 08년 190개

- 15년 334개

- 16년 340개

- 18년 241개

평가체제
- 기관별 지표체계

- 절대평가

- 유형별 공동지표 체계

- 상대평가

- 유형별 공통지표 체계

- 절대평가

- 유형별 공통지표 체계

- 절대평가

평가비용
부담

- 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 광역: 행정안전부

- 기초: 광역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자료: 한인섭(2011)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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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논리를 적용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 변화 분석

이상에 논의한 지방공기업 평가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제도적 환경 내에서 효

율성/통제와 자율성/책임성 간 제도적 논리의 공존과 갈등이 평가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제도의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에 

대한 제도적 논리의 영향력을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제도 내에서 존재하는 제도적 논리는 자율성과 통제가 상충적이지만 공존하고 있

다. 자율성과 통제라는 두 제도적 논리의 비중 변화는 정권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좌우되

며, 이는 공공기관 개혁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국정이념으로 설정하고,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분권과 자율성보다는 효율성과 통제에 더 

방점이 주어졌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분권형 선진국가를 국정이념으로 하여 분권과 자율성 측

면에서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추진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윤리경영을 강조하는 효율성과 통제 강화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

는 선진일류국가라는 국정비전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부문 선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

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성과연봉

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문재

인정부에서는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윤리경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효율성과 통제가 더욱 강조

되는 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효율성과 통제에 무게중심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과 자율성 확

대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도 지방공기업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공기업제도

는 분권/자율성과 효율성/통제 기조가 함께 추진되지만, 정권별 특성에 따라 효율성/통제 기

조가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김대중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통제 정책을 확대했지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분권적 조치로 지방공기업에 대

한 설립승인권과 사장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적 정책추진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영성과계약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허용과 행정자치부

의 지방공사 사채 발생 승인권을 폐지하는 분권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공

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이사 및 감사의 추천제 도입, 직무실적을 반영한 연임제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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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강화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다양한 효율성 장치를 바탕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을 통해 분권적 흐름을 반영하였

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윤리경영지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허위 통합공시에 대

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권/자율성과 효율성/통제라는 논리가 지방공기업 제도변화를 통해 평가제도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환경변화는 평가의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권별 

이념으로 반영된다. 정권의 이념을 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부터이다. 노무현 정부인 ‘06년 경영평가에서는 혁신평가를 10% 반영하였으며, ‘07년에는 

혁신평가 점수를 경영평가에 10%, 사장평가에 20% 반영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성과주의가 강화되었다. ‘09년 ｢지방공기업법｣ 16차 개정은 지방공기

업의 사장과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00년 경영평가에서는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를 ‘우수’등

급에서 배제하였으며, ‘11년 평가에서는 경영진단 2진 아웃제가 도입되었다. ‘라’, ‘마’등급에 

대해서는 임원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하였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지표구성에서 리더십/전

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의 3개 분류지표에 정책준수를 추가하여 4대 분류지표체계로 평가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채무 지급능력 측정지표를 

신설하고, 부채비율 목표를 강화하였다. 2015년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과다복리후생 등과 관련해 정상화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임금피

크제가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평가에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에 ‘사회

적 가치’를 포함하였고,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 점수를 확대(16점∼27

점에서 35점)하였다. 지방정부의 평가재량은 축소되어 왔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하수도를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하고, 도(道)는 기초 하수도만을 평가(상･하수

도 격년제 평가)하고 있다. 

넷째, 평가제도에서 지배적 논리는 자율성보다는 통제논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제도 자체에 통제와 효율을 강조하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기업 정책준수는 정부의 통제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공기업 정책

준수 지표의 평점 비중이 경영층 세부지표인 리더십,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전략,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의 개별 지표보다 점수가 높다. 정책준수 지표에 대한 높은 점수로 인해 지방공기

업의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2014년 정부 3.0 추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2015년 복리후생제

도 정상화, 2016년 임금피크제 추진, 2017년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

제 정비 등이 정책준수 지표로 추가되었다. 공기업 정책준수는 정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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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평가지표의 측면에서 볼 때 성과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경영성과 점수의 비중이 가장 

크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하향적인 지표구성으로 인해 지표의 표준화 통일성은 존재하는 반

면에 지역을 특성을 반영하는 상향적 지표가 부족하다. 평가도구가 피평가기관의 특성을 반

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27.6%로, 긍정적인 응답인 

22.4%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휘문･최덕묵, 2010). 셋째, 개선도 지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01년 전년 대비 개선도 비중 20%로 설정되었으며, ’02년에는 전년 

대비 개선도 비중 상향조정(20%→30%), ‘04년에는 40%, ‘05년에는 50%로 확대되었다. 넷

째, 영업수지비율이나 1인당 영업수익 지표와 같은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결과가 좌우된다. 재

무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을 평가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발전보다는 통제 위주의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김철, 2017).

마지막으로, 제도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제도와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징이 해당 정권 내에서 구현되지 않고 이후 정권에 반영되기도 하며,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다시 재조정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방공기업평가 주체의 이원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광역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광역공기업을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공기업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무현정부때 마련된 지방공기업법

에 기반한 것이었다. 2009년에 광역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기초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시･도발전연구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가, 박근혜정부인 2016년에 다시 평가

권을 환수하여 기초자치단체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직

접 평가하도록 하여 행자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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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제도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제도적 논리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적 논리의 개념과 주장을 정

리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 후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제도적 논리는 논리적 상충과 제도적 양립이

라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상충과 양립이 존재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제도적 논리의 

상충과 양립은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가 약화시키며 제도의 변화와 지속을 유지한다. 

제도적 논리는 중층적으로 구성되며, 상위 차원에서 형성된 제도적 논리가 하위차원에 영향

을 미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논리를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수준에서 정권이념,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지방공기

업 제도가 존재하며, 하위수준에 공기업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정하였다. 또한 상위수준에

서 제도의 양립과 상충과정에서도 지배적인 논리(dominant logic)가 존재하며, 이는 하위수

준의 제도적 논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이념, 공공기관개혁, 지방자

치제도, 지방공기업제도라는 제도적 환경 내에 존재하는 효율성/통제, 분권/자율성이라는 제

도적 논리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평가제도에 대한 제도적 

논리의 영향력을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제도 내에서 

존재하는 제도적 논리는 자율성과 통제가 갈등적이지만 공존하고 있다. 자율성과 통제라는 

두 제도적 논리간 비중 변화는 정권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공공기관 개혁정

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도 지방공기업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공기업제도는 분권/자율성과 효율성/통제 기조가 함께 추진되지만, 정권별 특성에 

따라 효율성/통제 기조가 더욱 강조되었다. 셋째, 분권/자율성과 효율성/통제라는 논리가 지

방공기업 제도변화를 통해 평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환경변화는 평가

의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평가제도에서 지배적 논리는 자율성보다는 통제논리

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제도 자체가 통제와 효율을 강조하는 특성

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지방공기

업제도와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징이 해당 정권 내에서 구현되지 않고 이후 정권에 

반영되기도 하며,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다시 재조정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지방공기업 제도와 평가는 상위의 제도인 정권 이념,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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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상위제도에 존재

하는 효율성과 통제 및 분권과 자율성 지향의 복합적인 제도적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상위제도에 존재하는 공존하는 제도적 논리간 상충과 양립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지배적 논리인 통제와 효율성이 우세하여 평가에서 피평가

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평가제

도가 가지는 내재적 속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지방공기업평가 제도의 변화는 상위제도인 정권이념, 공공기관개혁, 지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 제도 내에 존재하는 분권과 자율성, 효율성과 통제라는 제도적 논리를 반영하여 

변화가 이루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상위제도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가 가지

는 지배적 논리인 통제와 효율성이 우세하여 평가에서 피평가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

로 경영평가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미흡한 배경에서 제도적 논리

라는 분석틀을 적용한 사례분석 연구라는 점에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제도의 역사적 전개를 기술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분석적 연구로는 메타평가를 활용하거나 경로의존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중앙-지방간 구조적 관계를 반

영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연구들은 지방공기업평가제도 변화의 근원과 타

제도와의 관련성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제도변화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제도적 논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조

직사회학 분야에 적용된 제도적 논리의 개념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논리의 개

념적 유용성을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분석적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정책적 함의로

는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예측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가 집권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정

책, 지방자치제도와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평가제도의 속성상 효율성과 통제 지향적으로 설계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함을 입증

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통제의 합리성 

제고와 함께 효율성/통제 지향을 넘어 분권/자율성과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상위수준에 존재하는 제도적 논리가 하위수준의 제도적 논리에 영

향을 주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간 상호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독

립적 제도와 이들 제도간 상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Orren & Skowronek(1994)의 제도

의 병렬적 구성 개념, Mahoney & Thelen(2010)의 내생적 변화이론(제도변화의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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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 대체, 표류, 전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병렬적 구성, 내생적 제도변화 변화 유

형 개념의 활용부족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이다. 둘째,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미

시적 행위자의 제도 정당화 논리가 제도변화에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미시적 행위자 역할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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